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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조례」

제31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제2세종문화

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7명

에서 9명으로 변경한다.

2. 제안이유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12.13.)에서 구성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관련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2년이 넘도록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총

5차례에 걸쳐 활동기간이 연장됨. 특히 1차 연장 이후 실질적인 조사

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연장을 위한 회의만 반복되면서 조사 목적이

퇴색되고 있음. 이에 행정사무조사의 내실을 다지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구 조례에 맞춰 위원 수를 9명으로 조정하고자 함.

의 안

번 호
510

동의연월일:

동 의 자:

2025. 3. 27.

이규선, 박현우, 우경란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정선희, 차인영, 최봉희

최인순 의원(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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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수 변경

당초: 7명 → 변경: 9명

4.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64조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


